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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학물질로 인한 국민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기위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사업장 
자체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화학사고 사전에 방지

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장의 자체점검 대장 실효성 여부 및 개선 방안 제시 

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는 주1회 이상 
해당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해 정기적
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5년간 기록 비치 하여야 
한다

법 제 26조 1항에 따른 점검 결과는 별지 제42호 서식
의 점검대장에 기록하고 유해화학물질 취급자가 쉽게 
볼수 있거나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






